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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연대(준) 

1차 워크샵

 1부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2부  기후정의의 다양한 이슈들 

￭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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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연대(준) 1차 워크샵

- 일시 : 2011년 1월 25일(화) 오후 2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사회 : 조성돈 (환경정의 국장)

- 1부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ㆍ 발제 - 기후정의와 연대운동의 필요성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휴식

- 2부 기후정의의 다양한 이슈들

ㆍ 발제 1 - 기후정의를 위하여 : 기후변화와 국제 불평등 (이창근 민노총 정책국장)

ㆍ 발제 2 - 기후변화와 고용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ㆍ 발제 3 -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변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ㆍ 발제 4 - 급물살 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구준모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ㆍ 발제 5 - 기후변화와 여성, 여성농민(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류화영 사무부총장)

- 별도 지정토론자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상호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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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위하여 - 기후변화와 국제 불평등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

1. 들어가며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보호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인데, 화석연료는 현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현 문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
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사

용량의 조정은 각국의 경제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환경재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인프라의 피해도 이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

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이슈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심각한 건 기후변화가 모든 국가에 동질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지리학적 위치

나 대응 역량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 농민, 노동자, 토착민들에게 기후변

화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생활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생존을 위한 일련의 생산활동이 기후변

화로 인해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 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

여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남반구와 북반구로 대변되는 불평등 사례이고, 한 사

회 안에서도 피해․부담의 정도의 편차가 큰 대표적인 부정의(不正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는 물질적 풍요를 누린 현세대와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짊어질 미래세대와의 불평등 문제로까지 확

장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치환하는 건 의식적으로 단편화한 시각에 불과하다. 이

는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논쟁거리를 회피하거나 경쟁적 구도가 고착화된 현재의 국

제 정치․경제 시스템을 연장하려는 앙시앙 레짐의 의도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 대응에는 적극적이지만 기후변화에 포함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는 큰 관

심을 보이지 않는 행태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기득권 편의적인 접근 방법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이해와도 상충해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를 안정화시키고, 그 과정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서는 기후정의(氣候正義, Climate Justice)를 기후변화대응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본문

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따른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역시 차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의 기후정의

가 정착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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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그룹1 (기후변화과학 분야) 

   지구온난화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하고 인간 활동에 기인함 (과학적 논란에 종지부 찍음) 

   21세기말 환경대재앙 경고

   CO2 최대 970ppm 상승(2005년 379ppm), 지구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 

 ○ 실무그룹2 (영향?적응, 취약성 분야)

   지구 온난화로 물 부족, 기근, 생태계 멸종 등 인류생존에 심각한 위협

  　 ․ 2020년대 1℃ 상승 : 최대 17억 명 물 부족, 전염성 질병 확산

  　 ․ 2050년대 2～3℃ 상승 : 생태계 20~30% 멸종위기, 3백만 명 홍수 위험

   　․ 2080년대 3℃ 이상 상승 : 생물종 대부분 멸종, 인구1/5 홍수, 1억2천만 명 기근 위

협

 ○ 실무그룹3 (배출량 완화 분야)

   현 상태 방치하면 2030년 온실가스 2000년 대비 최고 90% 증가, 기온 4도 상승

(박스 1)IPCC 제4차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2. 기후변화 현황과 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PCC는 2007년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현재의 기후

변화는 인간의 책임이 거의 확실하고,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돼 21세기 안에 온도가 최대 6.4℃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림 1), (박스 1) 참조.

(그림 1) 시나리오별 21세기 지구기온 상승 전망 (출처 : IPCC AR4, Synthesis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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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상승을 2～2.4℃로 억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온

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리고, 2050년에는 2000년의 50~85% 

수준으로 줄여야 함

   2～2.4℃로 억제할 경우 ’30년 전 세계 GDP의 3% 이내 감소

   감축방안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탄소세 등 제

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싹트기 시작하던 1990년대 초반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변화협약이 공식 발효(1994년)된 이후에는 1995

년부터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가 매년 개최되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공식적인 국제 협

상에 들어갔다. 인간의 환경조정 능력을 벗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최초로 체결된 노력이 

1997년의 교토의정서다. 2005년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Annex I)에 속한 선진국과 경

제이행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였고, 그나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

국은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것은 물론, 상당수의 국가들은 2009년 현재 감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해 실효성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교토의정서 

효력기간이 2012년까지에 불과해 새롭고 강력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상과제

로 떠올랐다.  

Post-2012 체제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당해 연도 당사국총회인 

COP11에서 논의 체계가 구축됐고, COP13에서는 논의완료 시점을 2009년 COP15로 규정짓는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이 채택됐다. 이로 인해 Post-2012체제를 2009년 안에 확정하는 구도

가 성립되었다.1)

3.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시사점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에 따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례하

여 크게 증가했다. 2004년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8,983MtCO2로 추산된다. 교토의정서 상 

기준년도인 1990년에 비해서는 약 28% 정도 증가한 수치로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

다던 전 세계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됨에 따라 Post-2012체제

에 대한 전 세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1) COP15 합의안 마련을 위해 각국이 현재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의정서 효력기간도 마찬가지인데, 단 교토의정서 효력기간이 너무 짧아 각국의 감축행동이 지속성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타결이 쉽지 않은 협상을 짧은 기간을 두고 매번 반복해야하는 비
효율성 때문에 중장기 행동계획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09년 6월
에 발표된 UNFCCC 협상문 초안에는 중기(2020년), 장기(2050년) 목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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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가추이

 

*출처 -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UNDP, 2007)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 외에도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외에도 선진국의 배출량 역시 19%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09%와 97%씩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들 국가는 인구대국으로서 10억이 넘는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배출량은 아직도 세계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

국을 비롯하여 교토의정서 상에서 Annex I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마저 배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감축량이 훨씬 커진 데에 비해 선진국

들의 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Post-2012체제에서 전 세계 공유비전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

될 경우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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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 출처 : WRI-‘Navigating the 

Numbers’(2005)

 또한, 개발도상국이 높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배출량에 있어 150

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량은 전체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30여개에 불과한 OECD 국가들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량은 전체 대비 49%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기여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배출량 환산자료를 보면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데 미국이 1인당 CO2 배출량이 20tCO2가 넘고, 

캐나다 20tCO2, 러시아 10.6tCO2, 호주 16.3tCO2, 영국 10tCO2, 일본 8.7tCO2로 매우 높은 1인당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평균 2.4tCO2에 불과하고, 저개발국가들은 평균 

0.2tCO2에 그치고 있다. 

 누적 배출량 역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

표적인 통계로 꼽힌다. 누적배출량은 산업혁명 이후 각국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나를 묶은 자료로 사실상 지구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가 수치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통계에 따르면 1850~2002년까지의 누

적배출량에서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6%로, 개발도상

국 비중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9.3%고, EU-25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6.5%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비중의 0.8%를 차지하며 누적배출량 23

위에 랭크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는 기후변

화의 불평등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후변화대응에 있어“공동의(common) 차별화된

(differentiated)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각국의 부담을 할당하는 협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종종 무시되고 선진국들의 경제보호 논리에 휘둘려 논의에 진척이 없거나 아

예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발전도(통상적인 의미에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발

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다는 뜻인데,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편익에는 기후변화라는 부작용이 내

포되어 있는 것이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발전에 따른 편익은 당연히 지역이나 계

층별로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발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개발

과 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지역이나 계층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

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각국의 편차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사실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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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cartogram
(그림 3) 자연재해에 따른 cartogram

4.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불평등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를 선언한 2001년,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인 투발루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토포기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1

세기 중반이면 국가 전체가 수장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투발루 대통령은 국토포기선언과 함께 

인근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발루 국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투발루란 국가의 사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면이

다. 

 기후변화는 원인(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과 피해(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대

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는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환경문제 해결의 제1원칙에 조차 위배되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 2), (그림 3)은 이러한 원인과 피해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각국의 면적을 조정해 만든 카토그램으로 북미지역과 유럽지역 극

동아시아 지역이 원래의 면적에 비해 크게 비등해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

카,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반면, (그림 3)에서는 (그림 2)와 정반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2)는 1980~2005년 사이 

인구 10만명당 자연재해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집을 잃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데, 면적이 넓으면 넓

을수록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카토그램 역시 원래의 면적 지도가 크게 왜

곡되어 있는데, 북미지역과 유럽, 극동아시아 지역이 지도상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면적은 크게 확대되어 있다. 

 (그림 4)와 (그림 5)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카토그램화2)한 것인데 두 지도 모두 북미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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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리학적 재해에 따른 cartogram (그림 5) 수기상학적 재해에 따른 cartogram

(그림 6)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연재해 영향 

발생의 차이(출처 -UNDP) 

럽 지 역 이 지 도

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빈국이 모여있는 남아시아 지역

은 극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피해의 상당수는 

사회적 대응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가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UNDP에서 발표한 (그림 6)을 보면 1980~84년까지 인구 10

만명당 자연재해가 발생한 횟수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2000~04년에는 전체 횟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전 세계 수

해통계에 따르면 2000~2004년간 한 해 평균 326건의 자연재

해가 발생했는데, 수해피해는 1970년대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선진국의 수해피해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개도국과는 

수백 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피해와 전망을 국가별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기후변화지수(CCI: Climate Change 

Index)다. 기후변화지수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나타났을 때 국가별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산출한 것으로 국가별 지형, 인구, 환경, 기상 등을 고려해 0에서 10까지 점수를 부여해 점수가 낮을수

록 기후변화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고, 10에 가까울수록 타격이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기후변화지

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기후 변화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후 변

화에 가장 취약해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 그룹'에 속한 31개국 중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만 선진국이

고 나머지 28개국은 모두 가난한 국가다. 또한, '가장 위험에 처한 최하위 10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2) IPCC는 AR4를 통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생물학적 변화의 89% 이상이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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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후변화 영향도에 대한 국가별 분포도

(그림 7) 1만 ㎢당 기상관측소 수

는 전 세계 배출량의 2%에 불과하다.(그림 6) 참조 

 

5.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의 편차 

 북미나 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지리적인 요인

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국의 대응능력, 특히 경제적 능력의 편차

가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피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대응 능력은 온실가스 배출

량 편차보다 훨씬 크다. (그림 7)에서 나오는 기상관측소의 편

차는 대표적인 예다. 예상되는 기후변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소의 수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피해

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1만 ㎢당 관측

소가 15개에 육박하는 반면, 아프리카의 빈국인 니제르나 수단

의 경우는 기상관측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기상이변

에 대한 관측과 대응이 불가능해 같은 강도로 진행되는 변화라

고 해도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피해를 사회 내부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보험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종 보험제도

가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GDP 당 13%를 사회보험에 쓰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은 1~2% 지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피해 복구비용이 해당 국가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피해비용을 지출하거나 아예 복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자신들의 피해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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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중

(표 2) 기후긴급기금(2010~2012) 기금 공약 및 조성 현황

(출처 : http://www.faststartfinance.org/)

하거나 보상해줄 수 있는 물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선 진

국 역시 이러한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에 기반해 다 양 한 

명목으로 대규모 지원을 공약했거나 기획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된 국제 지원 기금으로는 크게 국제기구 의 기

금과 각국별로 제공하는 기금이 있고, 국제기구의 기금 은 다

시 UN이 지원하는 기금과 세계은행(World Bank)가 지 원 하

는 기금으로 나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기후변화긴급 기 금

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기금을 조성했거나 조성을 공약한 상 황

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성 규모가 개발도상국의 기 후

변화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표3)참조)이고, 그 마 저

도 제

대로 이행되지않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능력을 길러주기는 커녕 적응

에 쓰이는 액수에도 크게 못 미친

다. 

    출처 :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Agrawala and Frankhause / 정지원 외

(2009) 재인용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국제기구의 

기금 외 각국의 지원은 상당수가 

양자간 지원형태인데, 주로 무상원

조의 성격이지만 일부국가의 경우 

기존의 ODA를 전용하는 형태이다. 

'Bali Action Plan'에서 규정한 재

원의 추가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

한 ODA의 상당부분이 기후변화대

응 쪽으로 전환되면 다른 분야의 ODA 규모가 크게 줄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까지 양산될 수 있다. 따라

서 재원을 추가적이고 많은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

고3),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기후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지원이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 ODA 이외에 GNP의 0.5-1% 추가 지원을 요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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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연도) 연간비용 최대 추정치 연도

UNDP(2007) 860억 2015

UNFCCC(2007) 670억 2030

세계은행(2006) 410억 현재

Oxfarm(2007) 500억 현재

Stern 보고서(2006) 370억 현재

(표 3)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비용 예상치

(단위 : 달러)

 또한 국제기구의 지원금의 경우 집행기관과 집행 과정 등은 아직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개발도

상국들은 GEF나 세계은행 등이 기금을 관리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기 위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절차적 투명성이나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재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6. 기후 불평등 구조의 극복 - 기후정의  

 

 기후불평등 구조는 크게 나누면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고, 영향별 분류로 

나누면 적응분야 불평등과 완화분야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대 내 불평등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피해의 편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세대 간 불평등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 세대와 기후변화 

피해를 온전히 부단하게 될 미래세대 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완화분야 불평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별 사회비용의 편차나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의미

하고, 적응분야 불평등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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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후불평등의 양상

 

 이러한 다양한 기후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후불평등을 존재적 가치를 부여해 대응의 원칙

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정의’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NGO가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원칙이다.

 ‘기후정의’는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내려진 개념이 아니다. 위키피디어에 따르

면 “ ‘기후윤리’ 또는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의 윤리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법. 

‘Climate Ethics or Climate Justice is a new and growing area of research that focuses on 

the ethical dimensions of climate change.’”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특히 분배적 정의

와 연관되어 새롭게 생겨나는 윤리적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기후변화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상

당수의 정책 수단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정의적 분배의 문제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지 않은데,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상 논의는 종종 이러한 분

석틀을 동원해 환경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

한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 개념으로 ‘기후정의’를 개념화해보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
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전제로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식’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위키피디어에 나온 정의와는 현실 인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위키피디어의 ‘기

후정의’개념이 윤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앞의 정리는 기후정의 원칙 수립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적인 접근방식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불평등 문제가 왜곡된 사회구조에서 발생한다는 점

에서 해결방식은 당연히 그러한 사회구조를 변혁하고 개선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리

적인 접근방식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개개인별 문제로 축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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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i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

기후변화의 여파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인 까닭에

화석연료의 소비, 사막화 및 여타 생태파괴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기후변화는 상승된 온도, 해수

면 상승, 농업형태 변화, 홍수, 가뭄 등의 증가된 자연재앙의 변수와 크기, 생명다양성 감소, 강력한 폭

풍과 전염병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한 까닭에

사막화는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 대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까닭

에

공동체와 환경은 화석연료의 탐사에서부터 생산, 정련, 분배, 소비, 쓰레기 처리까지 생활순환의 모든 

단계에 그 경제의 영향이 감지되고 있는 까닭에

(박스 2) ‘기후정의에 관한 발리 원칙’

거나 근본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정의는 윤리적 문제이자 사회구조

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 학계나 일부 서양 NGO들의 경우에는 기후윤리라는 개념을 

많이 수용한 정의를 내리는 반면 제3세계 NGO들의 경우에는 좀 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후정의’의 사회적 정의에 대한 접근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근본생태주의(Deep Ecology)’적 

접근을 지양하고, 현 사회시스템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나 ‘생태사회주의’의 문제인식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사회주의의 문제 해결방식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기후정의 원칙의 선례

 기후정의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로는 2002년 제3세계 민중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채택

한 ‘기후정의에 관한 발리 원칙’을 들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기후정의’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후부정의’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3세계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입장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후정의’의 원칙을 최초로 명문화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원칙은 1991년 워싱턴DC에서 열린 'People of Color 환경정의지

도자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정의원칙"을 변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언은 앞에서 논증한 지역간 불평등(세대 내 불평등) 문제 외에도 세대간 불평등 문제도 언급되

어 있으며 특히, 여성․노약자․토착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부분을 할

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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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그에 관련한 영향력이 지역의 생활고리에 영향을 주는 지구적 암시인 까닭에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가 기업주도식 세계화를 조정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가 주로 공업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까닭에

다국적 개발은행, 다국적 기업과 공업국가들 특히,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제기하려는 유엔의 민주주

의적인 성향을 손상시켜 온 까닭에

기후변화의 과오가 세계인권선언과 대량학살에 대한 유엔회의를 위반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소도 국가, 여성, 청년, 해안가 사람들, 지역 공동체, 토착민들, 어부들, 빈민들과 노

년층에게 불평등하게 감지되고 있는 까닭에

지역 공동체들, 피해자들, 토착민들은 기후변화를 제기하려는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까닭에

국적 기업들이 현재 조장하고 있는 시장기반 매커니즘과 기술적 '해결책들'이 잘못된 결론들이며 문제

를 악화시키고 있는 까닭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관행이 기후변화와 여타 지구적 환경 문제의 발단인 까닭에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가 주로 공업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배계층 사이에서도 존재

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북쪽의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남쪽의 개발도상국민들 대다수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

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식량 자치권과 자연 자원에 기반한 지역 경제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까닭에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공격 

받기 쉽고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공업국가들이 이끌고 있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산, 소비와 생활방식에서부터 깊

은 변화를 일으켜야 한 까닭에 

우리는, 사회와 환경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들과 함께 민중운동의 대표자들로써 다음의 주요 원칙들

에 기반하여 기후정의를 위해 모든 민중들의 국제운동 건설 시작을 결의한다:

1. 어머니 지구의 신성 및 생태적인통합과 모든 생물종의 상호의존 지지를 확약함으로써, 기후 정의는 

공동체들이 기후변화와 그에 관련한 영향과 생태계 파괴의 다른 형태들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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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2. 기후정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제거하려는 목적과 그와 관련한 지역 오염원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지

지한다. 

3. 기후정의는 토착민들과 피해공동체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대변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지한

다.  

4. 기후정의는 민주주의적 이해와 상식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러나 특수한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를 제기할 의무가 있음을 확언한다.

5. 기후정의는 공동체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공동체들이 기후변화를 제기하는데 국내외의  발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갖도록 요구한다. 

6. 기후정의는 과도하게 국내외 결정사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형

태 및 생활을 양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한다. 

7. 기후정의는 공업국가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지구 자정 능력 도용한 

결과로 그 이외 국가들에게 지고 있는 환경부채법을 수용하도록 요청한다.

8. 환경부채법 확약 및 기후 정의는 화석연료와 채취 산업이 과거와 현재의 생활 형태에 온실가스와 

관련한 지역 오염원 생산과 연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엄격하게 의무 지어야 함을 요청한다.

9. 환경부채법의 원리 확약으로,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그에 관련한 불의에 피해 받은 사람들이 완전

한 보상과 복원, 토양손실과 생계, 여타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10. 기후정의는 다음의 사항들을 요청한다. 새로운 화석연료 탐사 및 개발 전체에 대한 유예 새로운 핵

발전소 건설 유예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지 상태 그리고 거대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유예

11. 기후정의는 모든 생명체가 공생하는 지구를 위해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또 지역에서 관리되는 저 

영향 에너지 자원을 요청한다.

12. 기후정의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빈민들, 여성들, 농촌의 토착민들을 

포함한 모든 민중들의 권리를 확언한다.

13. 기후정의는 기후 변화에 대해 탄소 무역과 탄소 배출과 같은 시장중심적이거나 기술적 해결은 민

주주의적 책임 및 생태 지속가능성, 사회정의의 원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확언한다.

14. 기후정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에 기반한 위험한 생활과 실업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으면

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 및 여타 온실가스 생성 산업 등의 채취산

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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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후정의는 환경과 공동체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정의의 올바른 이행과 함께 기후변화

를 해결할 의무를 확언한다.

16.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그에 파생된 영향으로 인한 문화다양성과 종다양성의 멸절을 방지할 것을 

약속한다.

17. 기후정의는 청정한 공기, 대지, 물, 식량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근본적인 권리를 지켜내는 사

회경제모델의 필요성을 확언한다.

18. 기후정의는 지속가능함이라는 의미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과 그 자원을 상품

화하는데 반대하는 자연자원에 의지하고 있는 생활과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의 권리를 확언한다.

19. 기후정의는 모든 민중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도 구애 되지 않고, 공공정책이 상호존

중과 정의에 기반해야 함을 요청한다.

20. 기후정의는 토착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지표아래 토지와 영토 및 자원을 포함한 토착민들의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영토와 그들 삶의 문화를 파괴와 타락으로 귀결할 어떠한 행동

이나 명령에도 굴하지 않는 권한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다.  

21. 기후정의는 사전평가, 계획, 이행, 집행, 후 평가 요구, 선제한 동의 원칙의 엄격한 집행 요구, 그리

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토착민들

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확언한다.

22. 기후정의는 여성의 권리를 제기할 해결방법이 필요함을 확언한다.

23.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그에 관련한 영향들을 제기하는 운동에 평등한 협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의 권리를 확언한다.

24. 기후정의는 군사행동, 점령, 진압 및 토지, 물, 해양, 민중과 문화, 다른 삶의 방식 착취에-특히 이 

점에 있어서 화석연료 산업에서의 역할과 관련한 것처럼 착취하는- 반대한다. 

25. 기후정의는 실생활의 경험과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반하는현재와 미래 세대 교육을 요청한다. 기후

정의는 기후, 에너지, 사회 환경문제들을 강조한다. 

26. 기후정의는 우리가 개인으로써 또 공동체로써, 개인적이고 소비자로서 어머니 지구의 자원을 최소

한도로 사용하는 선택을 취할 것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우리 생활양식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고 

도전하는데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환경과 어머니 지구와 관련한 윤리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한

다. 동시에 청정하고, 재생가능하고 저 영향 에너지 이용과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계의 건강을 

확보를 요청한다.

27. 기후정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자연자원과, 안정된 기후와 건강한 지구를 가질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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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언한다. 

8. 나오며

 세계 각국은 이미 기후변화대응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급격하게 전환시키고 있다. 급격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새로운 약자계층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기후변화 피해는 각국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형성 능력(Capacity Building)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기후변화 피해를 겪고 있

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이 제3세계에 주는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현재의 기후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후정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최소한으로 가져야하는 원칙이다.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경제적 성격이 더욱 증대됨으로 인해 기후정의 역시 우선 원칙에서 배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제어하고 극복해야 하는 분명한 현실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COP 15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결정짓는 중요

한 회의다. 그러한 대응체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 외에 더 

많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들이 Post-2012체제에 대해 국가 안보와 미래의 패권 차원으

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태로라면 선진국으로 대변되는 비합리적 앙시앙 레짐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앙시앙 레짐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기후정의 원칙

은 우리가 에너지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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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고용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 기후변화가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 기후변화 자체가 생산조건을 변화시키는 경

우* ▽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로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는 경우** ▽ 기후변화협약 

관련 규제로 인한 변화*** 등 복합적임.4)

*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농림어업 환경의 변화 등

** 녹색 및 친환경 상품이나 에너지 절약형 차량 생산과 소비가 유도되는 현상 등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 기후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정책(온실가스 배출규제, 녹색산업육성, 고용․훈련 정책 등)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별적임. 에너지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의 사업장

은 고용축소, 에너지효율적․온실가스 감축분야 사업장은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됨.

○ 고용 증대 :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건물 개보수, 대중교통 분야 등

○ 고용 축소 : 화석연료 과다 사용 혹은 에너지집약적인 산업 및 서비스 분야 등

□ ILO(2008)가 미래에 녹색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는 ▽ 에너지 

효율성 제고(특히 빌딩, 산업체, 교통수단 등) ▽ 재생가능한 에너지 ▽ 대중교통 ▽ 재활용 

및 재생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농업, 임업, 어업 등) ▽ 환경서비스업 등임.5)

□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할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또한 노동자들 이외에도 심대한 전환과정에 대비하고 적응할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6)

○ 이처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용이 공정하게 부담되어야 하

며, 이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 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의로운 전

환’(Just Transition) 전략임.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위주의 하청기업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됨. 상승된 대기업의 비용중 일부가 하청기업으로 전가될 경우, 하청기업을 대상

4) 노사정위원회(2010), 「기후변화 협약과 노동시장의 대응과제」

5) 신선미(2009),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인력 양성정책의 방향탐색」, 여성정책포럼 : 여성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6) 이정필(2010), 「녹색일자리의 개념, 현황과 쟁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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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구조조정과 퇴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는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

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이면서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

문에,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완화정책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음.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추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

음.7)

□ 시나리오 1 :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감규

제를 시행한 경우. 2020년 기후변화협약 대응규제(2020년까지 기준안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실행 등)로 발생하는 산출량 감소에 따라 경제 전체로는 약 4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

소하는 걸로 전망.

○ 서비스업 부문이 2만 8,670명, 제조업 부문이 1만 명 감소(이중 4대산업 고용이 4,000명 

감소). 전력 등 전환부문은 3,200명 고용 감소.

□ 시나리오 2 : 배출권의 경매를 통하여 획득된 수입(탄소규제수입)의 50%를 정부의 일반재

정지출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경우. 시나리오 1의 4만 3,988명에서 1만 4,908명으로 73.8%

의 감소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온실가스 규제라는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효과는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강화에 사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일반재정지출과 같이 공공부문과 서비스 등 노동집약도가 큰 부문에 투입될 경우, 상대

적으로 고용감소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

□ 한편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용

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됨.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가

정할 경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대표산업 3개를 대상으로 고용효과를 추정하면, 약 4만 

6천명의 고용 증대가 예상된다고 함.8) 이 이외에 다양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하여 55만 7천～100만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함.9)

7) 김승택․임동순(2010), 「녹색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8) 김승택․임동순(2010), 위의 글

9) 노사정위원회(2010),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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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자 의무고용제 부활 ▽ 재생에너지 일자리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녹색일자리 등

□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것임.

따라서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비녹색산업 

부문 노동자, 지역공동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인 ‘정의로운 전환’ 전략

이 동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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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식량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2011.01.25)-

Ⅰ.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갑작스런 폭우와 폭설, 가뭄과 지진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7일 브라
질은 집중폭우와 산사태로 700여명의 주민들이 사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홍
수로 최소 40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으며 큰 비로 해바라기와 대두 등 곡물의 작황
에 피해가 발생했다.
모잠비크에서도 폭우로 최소 10명이 숨지는 등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또한 
100년만의 홍수로 물바다가 되고 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당하
고 있으며 예측되지 못한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계속되는 한파와 일조량 부족 
등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일수 없는 것이다.

Ⅱ.기후변화의 원인과 잘못된 해결책.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초국적 농기업에 의한 산업화된 농업이며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농업정책
이다.
무분별한 자본주의적 개발주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와 산업적 농업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기후위기와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식량위기로 
나타나면서 인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화된 농업은 석유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산업화된 농업은 ‘농장에서 입까지’또는 ‘종자에서 식탁까지’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초국적 농식품기업에 의해 지배되면서 극도로 석유에 의존한는 생산체계
를 지속하고 있다.
초국적 농식품기업에 의한 농업시스템은 식품생산을 통한 이윤확대로 귀결되면서 
식품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평균 3,218km이나 이동하고 있다.
산업화된 농업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또한 기후변화는 농업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식량위기로 인해 유엔은 식량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식량난을 겪
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긴급식량구호로 65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제안과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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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2009/10
(추정)

2010/11
(전망)

2009/10대
비

2008/09대
비

생산량 2,240.82 2,231.23 2,187.50 -2.0% -2.4%
교역량 285.66 284.60 274.17 -3.7%^ -4.0%
소비량 2158.52 2192.43 2244.37 2.4% 4.0%
기말재고량 451.42 490.23 433.36 -11.6% -4.0%
기말재고율 20.9% 22.4% 19.3%

‘08
평균

‘09
평균 ‘10.6월 ‘10.7 ‘10.9 ‘10.12 변동폭

전년대비 6월대비
밀 294 195 165 207 259 278 42.6% 68.4%
옥수수 208 147 136 148 190 231 57.1% 69.2%
대두 453 378 348 371 390 484 28.0% 38.9%

카 등 최빈국 국가들에 대한 농업투자를 늘려 생산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을 확대
해야 한다는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았다. 더군다나 식량가격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농산연료(agrofuel)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식량난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의 정상들이 내놓고 있는 것은 농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기후변화․석
유․식량위기의 극복을 위해 농산연료나 GM작물에 대한 허용과 기술개발,자유무역
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즉, 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적 개발의 확대, 그리고 초국적 농식품기업의 지배력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Ⅲ.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08년 급등하였던 국제곡물가격은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상
기후로 인한 구소련지역의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수출금지 초치를 취하면서 
2010년 7월부터 밀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1]세계곡물가격추이(단위:달러/톤)

2010/11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감소하고, 
소비량은 2.4%증가하여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3.1%하락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특히나 농산연료(agroful)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로 인
한 수요증가는 불가피해진다.

표2]세계곡물수급전망(단위:백만톤)

이렇듯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곡물의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잘
못된 해결책인 농산연료(agroful)에 집착하면서 세계적인 곡물수급은 불안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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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줄무늬잎마름병 확산 추세-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의 식량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Ⅳ.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

1)생산에 미치는 영향
①농작물재배지역의 변화
◧2009년 10월 28일 농진청이 발표한 ‘농작물재배지도’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농작    물재배지역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
-작물들의 재배면적은 대체적으로 제주, 전남, 경남등 남부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에서 증가

②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변화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새로운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
하고    있음.
-사과,복숭아,포도,콩 등이 갈색여치에 의한 피  해 
증가.2006년 충북의 피해면적은 약 20㏊였으나 2007
년에는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 약 30㏊의 피해 발 생
함.
-수도작의 경우 줄무늬잎마름병의 피해지역이 북상,
확대됨으로 인해 피해면적은 경기, 충남,전남북, 경 남 
등 전국적으로 14137ha에 달함.
-과수의 경우 주홍날개꽃매미에 의한 포도,복 숭아,
사과등의 피해가 발생함.1979년 최초 발견 후 피 해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다가 2007년 충남 연기 군 
포도과수원의 피해,2008년에 포도과원 91㏊의 피해 발생함.

③농산물 재배한계선과 주산지의 북상이동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던 재배한계선이 무의미해지고 있음.
예를 들면 보리류같은 경우 혹한피해를 피하여 재배한계선을 정해왔으나 현재는 
겨울철 온난화현상으로 가을 보리 재배한계선이 크게 북상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 주산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의 전국
에서 생산가능해지고 있으며 지역마다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환금작물에 쏠
림현상으로 인해 농업단작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
◧주요농산물의 생산감소

①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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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온으로 인한 쌀 생 산
량은 20~30%감소할 것으로 전망

-특히나 온도가 평년(1971년~2001년)보다 2
℃,3℃,4℃,5℃씩 상승하는 경우 평균 벼 수 확
량은 평년대비 각각 4%,8%,10%,15%감 소 하
는 것으로 전망.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 예측]

②채소:겨울철 일조 부족으로 인한 생산의 감소가능성이 있음.겨울철 온도상승은 
일조 부족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인 만큼 생산량감소가 나타
날 수 있기 때문.

③과수:현재 우리나라의 사과재배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3.5℃이하이며 이보다 온
도가 높아지면 좋은 품질의 사과 생산이 어려워짐.

④축산:기온상승으로 인해 낙농의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우유생산 및 번식이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양돈에서도 28→32℃로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체중
이 13.3% 감소하고 자돈폐사율도 약 5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농촌진흥청, 
2008).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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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고온
일때

○호온성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의 확대 
○작물생육 가능기간의 연장 
○냉해 등 저온에 의한 피해
율 저하 
○호온성 작물의 지상부 수
확량 증가 

○온도에 민감한 작물의 꽃피는 시기가 앞당겨져 생육 
기간 단축 
○고온에 의한 작물호흡량 증가로 순생산성은 오히려 
감소 
○고온에서 결실하는 경우 품질떨어짐
○병해충의 빈발,발생지역확대,잡초에 따른 방제 비용
증가
○과도한 증발산으로 수분부족에 의한 피해 우려 
○토양유기물과 염기의 분해속도가 증가하여 토양 물
리성 열악화 
○성하기 고온에 의한 노동강도 상대적 증가,노동조건
열악

저 온
일때

○일부 저온성채소작물의 평
지재배가
  다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주요 작물의 대부분이 호
온성 작물이므로 유리한 점
은 거의 없을 것이나 등숙기
의 저온은 품질향상에 다소 
긍정적일 수 있으며,병해충
의 발생도 평년보다 다소 낮
을 것임

○저온에 의한 개화 수정 수분 장해로 생산량 감소폭 
커짐 
○생육가능기간의 단축으로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하
게 됨 
○저온피해에 민감한 한계지역의 확대로 재배 면적의 
축소 
○충분한 초기생장량 확보의 미흡으로 단당수량성감소 
○주요 과수는 다음 해 봄의 개화 유도에 나쁜 영향 
미침
○월동과수의 경우 겨울기간 중 월동에 필요한 양분축  
적 미흡 

Ⅴ.지속가능한 농업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1)농업의 이산화탄소흡수와 산소배출효과
-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당 21.9톤에 달하며 전국의 논으로 환산하면 2천 
3,700만톤에 이름.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1조 1,300억원에 달함.
-또한 논의 산소공급량은 1㏊당 15.9톤으로 전국의 논을 기준으로 하면 1천 700
만톤에 이르며 액체산소가격으로 환산하면 6조 500억원에 이름.
-논뿐만이 아니라 전체 농지를 적용한다면 농업의 이산화탄소흡수와 산소배출효
과는 어마어마한 수치임.

2)수출농과 규모화가 미치는 악영향
○수출농업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농산물이 이동할때는 트럭, 선박, 비행기, 철도 등 수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며 이
는 반드시 CO2를 배출하게 되며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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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
-따라서 수출과 수입중심의 농업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킴.

[국산먹을거리와 수입 먹을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

품목 단위 원료산지 수입국 국산 CO2 수입CO2 CO2삭감량
쌀 8㎏ 아산 중국 147 669 522
밀 1㎏ 해남 미국 63 982 919
콩 500g 괴산 미국 13 463 450

떡국떡 800g 아산 중국 10 46 36
식빵 320g 해남 미국 16 246 230
라면 110g 해남 미국 4 57 53
국수 400g 해남 미국 25 393 368
두부 420g 산청 미국 9 171 163
간장 900g 산청 미국 30 600 570
된장 900g 산청 미국 20 400 380
마늘 3㎏ 의성 중국 139 251 112

건고추 3㎏ 울산 중국 159 251 92
○규모화는 농약과 비료, 농기계 사용을 증가시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늘이게 됨
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함.

Ⅵ.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식량주권이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적 개발과 산업화된 농업시스템으로 초래되었으며 심화되고 
있다.하기에 위기를 극복할 진정하나 대안은 자본주의적 틀에서의 탈피를 통한 식
량주권의 확립에 있다.
즉 초국적 농식품기업의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화된 농업체계를 다시 지역먹
거리체계로 전환하는것,규모화된 기업이 아닌 중소농에 의한 생산체계로 되돌리는 
것이다.
하기에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소농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이다.
                          

첫째, 소농들은 세계 식량안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농지의 91%인 15억ha 땅에 플렌테이션 농업으로 자동차와 소에게 먹일 
농수출 작물과 바이오 연료, GMO 농작물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지만, 도시와 농
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수
많은 농민들이다. 
한국 또한 소수의 규모화 된 농민들이 대다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
은 중소농들이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급률을 높여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족농의 농업생산량이 규모화된 상업농 보다 높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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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산업적 농업과 소농의 에너지 효율성

                      산업적 식품 사슬       소농의 먹거리 망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곡물과 과일,채소를 유기적으로 생산하거나 경종-축산을 연계
한 순환농업이 단작화된 대규모 집약적 영농보다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더 높다.
더군다나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도 소농의 
생산이 더 우월하다.

둘째 산업화된 대규모 농업생산은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며 다량의 농약과 비료살
포로 환경을 오염시키만 소규모 가족농은 그 반대이다. 
대규모 생산은 경운과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기계 의존도가 높고 규모
가 클수록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것이며 이는 단위당 수확량은 적으면서도 에너
지 소비는 과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단작화로 토양이 황
폐화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한다. 
하지만 소규모 전통적 농업생산은 토양과 식물의 자연스러운 대사과정으로 필요
한 영양분을 생산하며 동시에 병해충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단작화를 위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살포는 농민들의 건강을 심각
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농업이 기후변화에 있어 통지의 탄소격리효과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지난 50년간 과도한 화학비료와 에너지-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은 1ha당 30~60톤의 토양유기물의 소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전 세계적인 총량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1500억~2500억톤에 달하는 토양유
기물이 소실되고 있다.

셋째, 소농이 GMO로부터 자유로운 생물 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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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농산물의 생산은 농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의한 결과로 그들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핑계로 자본
의 요구와 농민들의 요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전을 해대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전통적 소농들은 수 세대에 걸쳐 토착화되어 생산된 품종으로 외
부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결과적으로 안정적 생산을 보장한다. 또한 끊임없는 자가 
육종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맞도록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발전시켜가고 있
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은 12개종(옥수수,쌀,밀,콩,감자 
등)에 불과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되는 작물도 150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 
세계 소농들은 최소 5000종이상의 종자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된 농업은 이의 
3%정도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 또한 농부들은 40여종에 달하는 동
물들을 키우고 잇는 반면에 산업적 축산업에서는 주요 5종(소,닭,돼지,양,염소)의 
사육에만 집중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종다양성의 보호와 회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농은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구를 식힌다. 
산업적 농업생산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전체 배출량
이 1/3을 차지하는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소규모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은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1만 명의 중소농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도로위에서 자동차 1,174,400만 대가 
뿜어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물론 관행농법보다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
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과 대형 기업들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
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은 바로 이러한 온실가스 사용을 부추기며 동시에 지역
의 대다수 소농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응 방법으로는 규모화되고 수
출 지향적이고, 단작화된 농업이 아니라, 현재 우리 농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소농을 살리고 그들에 근거한 친환경 유기농업을 제도적으로 전환시켜내야 한
다. 
또한 해외의존적인 식량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유기적 관계에 근거한 자급형 농업
을 우선시하도록 정책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녹색성장이라는 말만은 내세워 삽질정책을 펼칠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실천적 정책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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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농업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적 개발의 과정에서 초래되었으며 특히나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의 과정에서 초국적 농식품기업의 지배에 놓인 세계농식품체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기업이 아닌 소농을 중심으로 산업화된 생
산이 아닌 전통적 가족농의 생산으로 전환해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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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구준모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1. 정부안의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업체. 즉, 사업장 기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2만 

5000톤 이상, 업체기준 연간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현재  470개 업체, 1570개 사업장)

○ 1차 계획기간: 2013~2015

- 무상할당 90% 이상/유상할당 10% 이하

○ 2차 계획기간: 2016~2020

-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3차 계획기간: 2021~2025

- 경매방식에 의한 유상할당 100%

○ 할당위원회의 구성: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

토해양부 등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학자 및 기업인 

○ 과징금: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적을 경우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

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2. 기업계의 반발로 인한 법안 조정 진행

○ 중복 규제

- 2011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중복 규제

→ 녹색위는 기업은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만 적용받으면 되도록 당초 입법예고

된 법조문을 수정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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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상조

- 2013년으로 못 박은 시행 시기가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준비상태가 고려되지 않았고 

경쟁국 대부분이 도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 지경부 2015년 vs. 환경부 2013년

○ 기업부담 증가: 과징금 및 할당방식 조정

→ 과징금 상한을 1톤당 100만원에서 1톤당 10만원으로 인하

→ 2013~2015년 100% 무상으로 변경하고, 2016년부터 여건을 고려해 유상할당을 검토

3.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정부 초안지지 기고

[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경향신문, 2010.12.15)

“…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인류문명의 파국이라는 도덕설교를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져야할 부담은 더 커진다. 어차

피 가야할 길이라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안병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2) 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유상할당, BAU 기준 제고, 담당기관 이전 등의 조치 없는 배출권 거래제 의미 없

어(2010.12.8)

“ …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예를 볼 때 배출권 거래제

가 오염자부담 원칙을 거스르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한계가 있고 직접 규제 방식보다 시장체

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효과가 미미하며, 배출권 거래제 허용 범위와 대상에 따라 오히려 지역 

공동체와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상할당 정도 등의 세부 디자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BAU(기준 전망)값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있으므로 할당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기준을 2005년 기준으로 하던지 BAU 산정 기관을 이관

하는 등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온실가스 매출 할당권리를 유상으로 하고 건물, 병

원, 대학 등의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등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책연구소, 진보신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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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비판 성명서 발표

[성명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2010.11.26)

“ … 우리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강화, 탄소세의 도입을 배출권 거래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우리는 보다 획기적인 감축 목표와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감축 수단을 원한다. 배출권 거래

제가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이전투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틈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벗어나거나 지연시키려는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기업

은 시장주의적 편향과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강화와 탄소세 

도입 논의부터 진행해야 한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현재의 기후변화 논의 지형을 깨야: “기후변화 문제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민중이다”

-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현재 구도는 정부(환경부)+일부 연구자 및 단체 vs. 정부(지경

부)+기업계

- 정부 내 역학관계나 기업계의 여론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립구도는 오른쪽에 무게 중심을 두

고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배출권 거래제도 (조기)시행에 대한 찬성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조기)시행 

반대가 기후변화 대응을 방기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와 기업이 쥐게 되는 형국

- 기후변화의 진실은 감추어짐. 기후변화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 기후변화의 일차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점,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등

- 결국 한국의 사회운동이 기후변화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보다는 ‘비정치적’ 문제를 중심으

로 활동해야 하는 나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 

- 기후변화는 현 체제의 잘못된 결과라는 점, 민중이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피해자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정치적 주체)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2)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해야: “탄소시장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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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은 정부 대 기업이라는 현재의 논의구도를 강화

-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은 수세적이고 별 효과가 없음

- 현재의 논의구도 속에서 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애매한 제3자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배출권 거래제도가 기후변화 문제를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 기업의 이익을 보

장할 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 한편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강화, 탄소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지, 효과적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이미 추진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

도로 가기 위한 사전 정책이거나 아니면, 배출권거래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 및 기

관에 대한 정책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직접 규제를 통한 온

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

- 탄소세도 이미 간접세 방식으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 탄소세가 역진적이라는 점이 확실함. 세제를 통한 정책 역시 큰 틀에서는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시장활용 정책. 차이는 세금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탄소세 

자체를 기각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이것을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하며 부각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고 생각. 탄소세에 대한 개입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누진적 직접세 방식으로 도

입하라?)

3)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의 목소리를 내자: “탄소거래제도 반대한다! 기후변화는 민중의 문제

다!”

○ 배출권 거래제도 등 탄소거래에 대한 비판 확산

-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

- 언론 기고도 조직할 필요

- 토론회 내지 피케팅 등 기획사업 필요성 검토

- 최소한 거래제도 찬성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는 국가와 기업이 아니라 민중임을 알리는 활동

- 기업의 이익이 핵심 문제가 아니라 민중이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피해자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정치적 주체)임을 알리는 기획이 필요

- 기후변화 피해자 증언대회, 탄소거래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국외 활동가 초대?)

- 탄소시장이 도입되면 대응능력이 월등하고 시장 활용이 가능한 재벌 대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임.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를 통해서 기업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옹 비용이 전가되고 또 

이 피해가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예상됨. 또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투기자본에

도 매력적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득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나 민중의 이익과는 반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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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알리는 활동계획이 필요(사전 연구가 필요한 부분)

- 당장 사회적 파급을 기대할 수 없으나 운동진영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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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백만tCO2eq)>

부문 '90 '00 '04 '05 '06 ‘07
'90~'06

증가율

총배출량
305.4 461.2 534.4 596.7 602.6 620

4.3
(100) (151) (175) (195) (197) (203)

○ 에너지
247.8 372.2 438.8 498.9 505.9 525.4

4.5
(81.1) (80.7) (82.1) (83.6) (83.9) (84.7)

-전환
37.9 83 125.7 170.8 179.3 189.8

9.9
(15.9) (22.6) (29.1) (34.8) (36.1) (36.8)

-산업
87.2 132.8 152.4 156.2 157.5 167.2

3.9
(36.5) (20.9) (35.3) (31.8) (31.7) (32.4)

-수송 42.2 76.7 86.6 97.5 99.3 100.2 5.2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변화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0. 전력정책 중심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최근 기후변화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언급할 기회가 많아졌다. 처음 이 문제를 다루는 이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접근방법이지만, 그간 

환경운동진영에서 이 문제를 다뤄온 이들에게는 조금은 곤역스러운 부분이 있다.

에너지운동과 관련해서 1990~2000년대 우리나라에는 “반핵운동”이 주류였다. 핵발전소, 핵폐기

장 등 핵관련 시설을 반대하는 운동이었고, 당연히 그 문제는 “전력”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러

한 운동은 1990년대 후반 “한전 독점”문제를 중심으로 한 소유구조문제, 화력발전소, 송전탑 문

제 등 지역 현안과 맞물린 “전력문제”로 일부 내용이 확장되기도 하였고,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

협약회의 대응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요 관심은 “전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는 문제를 전력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중 

84.7%(2006년 기준)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고 에너지부문 중 36.8%가 전환부문에서 발생하여 

단일부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온실가스 전체로 다시 환산하면, 

30.6%에 불과하다. (실제 전환부문은 발전이외에도 다른 에너지 전환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수

치는 조금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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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9) (20) (19.9) (20) (19.4)

-가정상업
64.7 69.7 63.5 61.1 56.7 54.5

△1.0
(27.1) (19) (14.7) (12.5) (11.4) (10.6)

-공공기타
7 4.6 4 4.9 4.3 4.5

△2.5
(2.9) (1.3) (0.9) (1) (0.9) (0.9)

○ 산업공정
19.9 47.1 58.3 64.8 63.7 60.9

6.8
(6.5) (10.2) (10.9) (10.9) (10.6) (9.8)

○ 농업
15.2 22.4 20.6 18.2 17.5 18.4

1.1

(5) (4.9) (3.9) (3.1) (2.9) (3)

○ 폐기물
22.5 19.5 16.7 14.7 15.6 15.3

△2.2
(7.4) (4.2) (3.1) (2.5) (2.6) (2.5)

1.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3. tCO2:Tons of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톤)       4. '90-'07 증가율%는 연평균 증가율임

5. 에너지부문중 탈루성 배출('07년,6.7백만톤)은  제외

출처)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까지 환경단체들이 지적해 온 범위가 전체의 30%, 에너지정책의 36% 정

도에 불과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2010년대 기후변화운동, 에너지운동의 과제이기도 하

다. 그동안 역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 글 또한 그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석유”문제가 에너지운동의 적극적인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고, CCS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단지 R&D를 넘어 실증단계로 접어들고 있

으나, 구체적인 대응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0년대 기후변화운

동이 보다 다양한 범주와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사회의 이슈들을 다루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한

다.

1. 201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수요전망

작년 12월,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

급기본계획 등 3가지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한바 있다. 이들 공청회는 각각이 중요 쟁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청회를 진행했던 과거에도 “졸속적인 진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

히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차례 사전 토론회를 거친 이후 

일방적인 결정이 이어져 공청회 장 내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이들까지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국정부가 예상한 에너지수요전망

이 불과 2년 만에 무려 13.4%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8년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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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2020년 에너지 수요증가분(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잡

았다. 즉 향후 온실가스 배출 수요 증가를 예측한 후 그 증가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렇게 상대적인 값을 목표로 잡을 경우, 향후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들쭉날

쭉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에너지 수요전망을 부풀려서 잡을 경

우, 계산상으론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

러니도 생길 수 있다. 

환경단체들이 우려했던 결과는 이번에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을 388.9 백만 TOE 로 발표한 것이다. 이는 2008년 정부가 예측

했던 342.8 백만TOE에 비해 13.4%나 증가한 수치이다. 재미있는 것은 2008년 예측에 비해 

2010년 전망에 사용된 GDP 증가율은 더욱 낮아지고, 국제유가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GDP 증가가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에너지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08

년 4.95 TOE/인에서 2030년 8.0 TOE/인으로 무려 61.6%나 증가하게 된다. 한국 국민은 향후 

20년동안 에너지를 지금보다 0.6배나 많이 쓸 것이라는 것이다.

<1차 에너지수요전망(기준안) (201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이와 같은 예측의 배경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숨어있다. 에너지소비량을 

부풀려 놓으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맞추기가 쉽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

지 않으면서도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하기 쉬운 것이다.

작년 이 문제가 제기되자, 12월말 수치를 조정한 이후 2차 공청회를 열겠다며 공청회 공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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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수치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 후 1달이 지났으

나, 아직 뚜렷한 발표가 없다. 

2.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와 함께 지난 12월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한국정부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전원별 발전량 전망(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단위 : GWh, %)>

연  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합 계

2010년
144,856 193,476 100,690 14,693 2,084 5,949 461,747 

31.4% 41.9% 21.8% 3.2% 0.5% 1.3% 100% 

2015년
201,089 220,886 89,891 6,795 2,551 20,009 541,221

37.2% 40.8% 16.6% 1.3% 0.5% 3.7% 100%

2020년
259,378 217,454 62,081 3,039 6,256 40,648 588,856

44% 36.9% 10.5% 0.5% 1.1% 6.9% 100%

2024년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1

48.5% 31% 9.7% 0.5% 1.3% 8.9% 100%

이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잇는 당진군의 경우, 당진화력 10호기가 완

공되면서 모두 10기의 선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반면 남해안 부산과 울산의 경우, 

2023년 신고리 8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기의 핵발전소와 함께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

게 된다. 특히 동부건설에서 당진에 건설 추진 중인 동부그린 1,2호기는 당진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공청회 안에서는 “미반영‘으로 빠졌다가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서는 ”반영

“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동부그린 화력발전소는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향후 민간

화력발전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LNG 화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해 

왔는데,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LNG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싼 석탄화

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었고, 

현대건설도 당진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나 기타 유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후화로 인해 폐쇄하는 화력발전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의 규모는 계속 유

지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채, 상



- 38 -

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LNG를 줄이고, 핵폐기물과 안전성 논란에 항상 휩싸여 있는 핵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상을 잘 보

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3. 주요 쟁점을 통해본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변화

에너지정책의 다양한 쟁점들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많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목표관리제, 탄소거래제, 탄소세를 둘러싼 논란은 아래의 모든 쟁점과 어울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빚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관리제, 탄소거래제도, 탄소세 등은 다른 논자의 발표에서도 있을 

것이니 제외하고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변화를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쟁점 I : 핵발전소 증설계획과 핵발전비중 59%, 그리고 전원 구성비(전력 MIX)

전원구성비는 전력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원구성비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 전

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대량정전사태 등 전력공급 안정성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지 전원이나 전력생산소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동일전력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이 경우 국가적인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7년 니가타 주에쓰 지진으로 인해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 7기가  모

두 가동을 멈추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화력발전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되면서 대규모 정전사

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전력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2006년 

30.5%였던 핵발전 비중이 2007년 25.6%로 떨어졌지만, 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인한 발전 비

중을 늘리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켰다. (이후 지금까지도 1기를 제외하고 6기는 지금도 가동 중지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핵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현재 2010년 현재 31.4%에 이르

는 핵발전 비중을 2030년 59%까지 끌어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2024년까지 핵발전비중을 2011년 32.7%에서 2024년 48.5%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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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 건설중 부지확보 부지미확보 비고
총 기수 20기 8기 6기10) 4~6기 2030년 

최대 40기

상세내역
(완공시기)

고리 1~4
월성 1~4
울진 1~6
영광 1~6

신고리 1,2 (2011.12)
신고리 3 (2013.9)
신고리 4 (2014.9)
신월성 1 (2012.3)
신월성 2 (2013.1)
신울진 1 (2016.6)
신울진 2 (2017.6)

신고리 5 (2018.12)
신고리 6 (2019.12.)
신울진 3 (2020.6.)
신울진 4 (2021.6.)
신고리 7 (2022.6.)
신고리 8 (2023.6.)

?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핵발전소 건설 현황>

이 계획에 따라 2023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3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나라가 될 것이

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18년까지 1차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폐로될 핵발전소는 없다.)

이 계획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논의되던 전원 구성비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없던 것으

로 한다는 점이다. 기존 30~35%대의 핵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2006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수립 이후 계속 쟁점이 되던 사안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원 안정성 

문제이외에도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어졌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수립과 함께 모든 논의는 중단되고 

2030년 핵발전 비중 59%가 발표된 것이다.

3.2. 쟁점 II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파장은?

지난 12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RPS 운영지침)”을 제정, 공고하였다. RPS 제도 도입은 그

동안 전력 및 에너지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으며, 작년에만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공청회

를 진행하였고, 공청회와 각종 의견수렴 자리마다 발전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RPS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애초 RPS 제도 도입이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의 주축이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폐지하며 도입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혜택을 보던 소규모 발전사

업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만들어진 발전소의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되고 결국 대규

10) 신월성 3,4호기 부지가 있었으나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짓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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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남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RPS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후 RPS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입김에 따라 좌지

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RPS 운영지침은 그동안의 우려

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발표된 RPS 운영지침은 그간 정부가 주장해오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일관성 조차 무너진 채 업계의 요구사항들만 반영된 누더기 운영지침이다.

RPS 제도는 그 목적상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핵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에

게는 의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잘못을 범했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이 CO2 배출량이 적

고 향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59%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는 이유로 의무부담량

을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 결과 이번 RPS 운영지침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5%부터 2017년 이후 50%까지 자신의 발전양에서 의무부담량을 경감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수

력원자력이 경감받은 의무부담량은 다른 5개 한전 자회사들이 나눠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핵발

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다. RPS 제도는 기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핵발전은 현재 법률상 지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닐뿐더러, 재생(Renewable) 에너지는 더욱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발

전사업자와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에만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도 않으며 분명한 “특혜”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부생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원도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유발시

키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이들 에너지를 신에너지라며 지원을 계속 해왔고, 결국 

이번 RPS 운영지침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공급인증서 환산시 0.25라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적

용받기는 했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RPS 제도에서 화석연료를 인정하는 것은 우

리의 에너지 정책의 씁쓸한 단면의 하나일 것이다. IGCC와 부생가스 사업자 역시 그간 신에너지

원이라는 이유로 RPS 제도 반영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들 요구가 반영되면서 화석연료도 지원

하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편, 현재 환경파괴 논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역시 RPS 제도에서 인증받게 

되었다. 현재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조력발전소의 경우, 낮은 경제성과 

많은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S 제도의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대

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관련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가

운데 이번 RPS 운영지침에 조력발전소가 포함된 것은 앞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더 많은 조력발

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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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쟁점 V :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지역간, 소득간 형평성 문제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있을 때마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적이 이어진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진에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진에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화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별 전력 생산의 불평등 문제>11)

지역 설비용량
(MW,%) 발전량(MWh,%) 판매전력량(MWh,%) 전력자

급률(%)
1인당 

전력소비
량(kWh)

전체인구수 대비 
지역별 비율(%)

서울 459(0.63) 1,599,194(0.38) 42,972,816(11.66) 3.72 227.18 20.75
경기 5,932(8.18) 19,095,275(4.52) 78,107,276(21.19) 24.45 132.39 21.98
인천 10,629(14.66) 44,781,497(10.60) 19,466,553(5.28) 230.04 129.33 5.35

수도권
합계 17,020(14.66) 68,213,420(16.15) 140,546,645(38.13) 46.59 160.95 48.09
전체 72,491(100) 422,355,126(100) 368,605,433(100) - 127.62 100

지역별로 전력자급율의 편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접근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전력자급률이 3~4%에 이르고 있지만, 인천 등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230%에 이르는 전력자급율을 갖고 있지만, 영흥화력발전소 등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십분 양보해서 좁은 국토와 어디엔가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는 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

은 지역간 전력형평성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해안의 화력발전 집중화, 

동해안의 핵발전소 집중화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

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요금 지원을 바우처 제도로 바꾸기 위한 

제도 시행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나아가기에는 갈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가운데 고유가시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4년 대비 도

시가스, 등유요금은 45%나 상승되었다. 에너지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

렵고 등유 사용이 많은 편인데, 등유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일러 등유” 폐지를 고시한 바 있어 하반기부터는 새

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일러 등유는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을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

한 등유이다. 그러나 보일러 등유를 수송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일러 등유를 폐지

11) 전력거래통계시스템(http://epsis.kpx.or.kr) 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고. 설비용량은 2008년 자료. 발전용

량과 판매전력량은 2007년 자료 / 인구통계는 2005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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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이슈이다. 그

러나 “기후정의”, “에너지정의” 등 정의로운 관점에서 기후, 에너지 문제를 바라볼 때 빼 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이슈의 사례와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

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3.4. 쟁점 III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도입이 가져올 국내 파장은?

지난 12월, 정부는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시행을 포함한 “제

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한 바이오디젤 상용

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활

성화를 통해 바이오디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RFS 제도는 2013년 

제도 시행이 검토되었은, 환경 문제와 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1년 당겨져 시행되는 것이다. 일단 

바이오디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국내 원료 수급 및 바이오 디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바이오 연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체 바이오디젤 

중 72%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은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 바이오디젤이 본격적

으로 보급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RFS 제도가 활성화되면, 수입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초창기 바이오연료는 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대규모 

팜농장으로 인한 환경파괴논란과 옥수수 등 식량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환경단체와 농업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

는 한발 빗겨나가 있었으나, 2012년 RFS 제도 시행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바이오 연료를 둘러

싼 새로운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5. 쟁점 IV : 탄소저장포집기술(CCS)의 CDM 인증 이후 파장과 지구공학적 접근.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이산화탄소 발생 장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과거 유정이나 가스정에 

보관하는 CCS 기술은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은 에너지를 쓸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산업계와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못

했으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IPCC는 2005년 보고서에서 

탄소포집저장에 16.6~91.3$/tCO2 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거래되고 있

는 탄소가격보다도 높은 것으로 이에 따라 탄소포집저장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탄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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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도 놓칠 수 없는 주제이다.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배출될 경우, 인근 생물체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소 수백년에서 수천년동안 기체상태인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

러 누출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오히려 재생

에너지 보급이나 에너지 효율향상 등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감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환경단

체들의 비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칸쿤회의에서 CCS가 CDM 옵션으로 등록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CCS는 핵발전과 더불에 CDM 의 옵션 중의 하나로 검토되어 오던 사안인데,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CCS의 CDM 인증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CCS와 관련한 발빠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몇 년전부터 지질연구소를 중심으로 CCS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를 진행한바 있으며, 교육과학

기술부 지원으로 “이산화탄소저감 및 처리기술개발사업단”이 2008년부터 R&D를 진행 중에 있

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협회”가 출범하여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CCS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보령에 국내 최초로 “석탄

화력발전소 습식 CO2 포집 Test Bed"가 준공된바 있다. 이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진행된 사업으

로 한전과 한전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이 참여한 사업으로 국내 첫 CCS 시설로 기록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구공학(Geo -Engineering)을 

이용한 접근법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CCS이다. 이에 대

해 많은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많은 비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공학적 접근과 그 비판이 쟁점으로 한국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3.6. 쟁점 VI : 겨울철 전력 피크치, 대안과 전력요금개편

3.6. 쟁점 VII : 고유가 시대, 유류세 논쟁과 탄소세

3.8 쟁점 VII : 해외자원탐사. 북극에도 우리나라의 가스전이?

3.9. 쟁점 VIII :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

4. 기후변화시대, 정의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정의를 둘러싼 논점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 논점은 최근 4~5년 사이에 부각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일들이 필요한 문제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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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정의로운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며, 이후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지역간, 소득별 형평성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불평등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는 물론이고, 핵발전소 증설처럼 미래세대까지를 고려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분류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아직 안

착하지 못한 기후-에너지 의제를 안착화 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그간 외국

의 사례 정도로 인식되던 문제들이 국내 자본의 고도화와 맞물리면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간 멀리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그냥 소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생길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정책 수립”

을 촉구하는 작업이 함께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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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여성,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류화영 

기후변화는 여성과, 여성농민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기후변화에 불균형하게 취약한가? 그것은  세계

적으로 남성들과 비교해서 여성들은 성차별구조로 인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

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포함해서, 신용, 전문기술, 정보, 보조금과 서비스훈련까지 

거의 모든 자원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빈약한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 없으며 이는 곧바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

입니다. 

아프리카 다섯 국가의 신용계획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 소작농에 비해 10% 미만의 

신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도, 네팔, 태국 여성농민들중 토지를 소유한 여성농민은 

전체 여성농민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약간 높은 편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

습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은 자원 특히 토지를 통제하며 소유하기 때문에 이상기후로 

흉작이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더 적습니다. 그만큼 만성적

인 부채에 시달리거나 생계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의 가정부로 취업하거나 생

계부양을 위해 불법적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카가얀에 사는 여성농민들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때문에 비료나 농사

투입자재를 구입하기위해 매 파종시기마다 동네 사채업차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대출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못한 한발과 유례없는 병충해, 갑작스런 폭우로 옥수수 

수확이 3년 연속 흉작이 되었으며 이로인해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사

기로 고소당해 투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팜팡가 성에서는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로 인해 그 지역의 농지에 엄청난 피해

가 생기고 쌀값이 폭등하여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여성농장노동자들이 가족을 기아에

서 구하기 위해 성적향략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농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취약 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인 위험과 높은 노동강도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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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후변화의 결과로 가뭄과 물부족이 심해짐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은 훨씬 더 먼

거리, 수 km를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야만 합니다. 

(5인가족 기준 하루 최소 물 필요량이 대략 100리터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100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하루 2~3회 정도 물을 긷기위

해 걸어야 하고 이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은 건기동안 여성 일일 에너지 섭취량의 30%이상을 물을 긷는

데 투입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행위는 척추조기노화

현상을 유발시킵니다. 

둘째,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5~7배가 많

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사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모든 재난사고 중 85%가 아시

아 지역에서 발생했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

니다. 2005년 쓰나미의 경우 여성이 사상자의 75% 이상이었고, 생존자의 남녀 성비

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체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존경쟁

으로 인해 전쟁, 테러등 폭력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로 인한 대기근에서 

유발된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내전등 기후변화와 빈곤이 유발한 전쟁과 폭력은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넷째, 기온 상승에 따른 전염병의 증가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적고, 또 가족 중 아픈이들이 있을 

때 간병 또한 여성의 몫이 됨으로 여성의 노동량이 증가됩니다. 

다섯째, 농작물 생산감소에 따른 여성농민의 영양결핍입니다. (여성농민은 전세계적으

로 식량생산의 52%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곡

물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여성의 부담은 부르키나 파소에서 48%, 콩고에서 7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짐을 운반하지만 남성이 더 많은 음식을 제공받는것이 당연하다는 사회문화규범

으로 인해 여성의 칼로리 섭취가 더 낮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남성과 어린이를 

우선하기에 여성은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렇듯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자 이면서 또 대안을 실천하는 주체

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그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위한 전략을 개

발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공동체의 회생과 자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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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에서 지도자가 되어왔으며, 여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공동체 생존에 결정적

이었음을 보여주는 대안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온두라스의 la Macia 마을은 공동체 여성들이 운영한 조기경보시스템 덕분에 

1998년 불어닥친 허리케인 Mitch로부터 한명도 사망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되었

습니다. 

- 2001년 이래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여성들은 평형기금(The 

Equilibrium fund)이 지원한 The Maya Nut Prgoum의 영향으로 40만 그루의 Maya 

Nut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통해 나무심기로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개

선하고, 기후변화의 충격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위해 미국과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시

도하고 있습니다. 

- 많은 토착공동체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기후 가변성과 변화를 관리해왔던 ‘극복전

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완다 여성들은 600여종 이상의 콩을 생산한다고 하며 페루 

아구아루아나 여성들은 60여종 이상의 메니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수세기에 걸쳐 여성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들은 농작물을 토지

의 질, 온도, 경사도, 방향, 노출 그리고 질병 내성을 포함한 다른 생물물리학적 변수

에 적응시켰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남동 멕시코 지역의 여성들은 그들의 뒷마당에 9

개 품종의 토종암탉을 키워 지역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농민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비아캄페시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지속가능한 소농이 

지구를 식힌다’는 기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주

권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입니다. 

전여농은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

자가 함께 하는 우리텃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위한 활동이

기도 합니다. 규모화, 단작화, 기계화 된 농사, 화석연료를 고투입하는 농법이 아닌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이고 여성농민이 텃밭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

을 최대한 가까운 도시의 소비자들과 직거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과 제철

먹을거리, 지역먹을거리를 나눔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종 다양성의 위기는 농업에서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가로막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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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결국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는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습

니다. 여성농민들은 그동안 씨앗을 심고 거두어 왔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다양한 토종종자를 지켜나가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보

관된 종자가 아닌, 다국적 종자기업에서 구입한 종자가 아닌 대대로 여성농민의 손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현장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종자를 지키는 것

입니다. 1여성농민 1종자 지키기와 전국 10여 곳에서 토종씨앗 채종포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종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기업에 빼앗긴 여성농민의 전통적인 

역할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한 관점으로 기후변화를 바라

보아야 합니다.  

여성은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성차별의 심화,  그로인한 기후변화의 더 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대안을 실천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 성 평등한 관점으로, 성 평등한 기후정책을 수

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자연자원의 관리자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남성,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 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속에 

여성농민에게는 또 어떠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스스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각종 자원에 접근성을 보

장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